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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급 자 적 합 성 확 인 기 준

롤러 스케이트 부속서 4

(Roller Skate)

1.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구두의 앞부분 및 뒷부분에 각각 2개의 바퀴를 병렬로 장착시킨 것으로서 구두

가 장착된 부분의 최대 길이가 180 mm 이상의 롤러스케이트에 대하여 규정하며, 또한 롤러스케이트는

탈착식 또는 비 탈착식 신발과 사용자의 발에 부착 가능한 장치로 이루어진다. 다만, 베어링을 사용하지

않는 것은 제외한다.

2.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. 이러

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.

KS G 5736 롤러 스케이트

KS G 5754 인라인 스케이트

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-부속서 47 인라인 롤러스케이트

3. 종류

3.1 치수에 의한 구분

3.1.1 신발의 길이가 260 mm 이하인 것

3.1.2 신발의 길이가 260 mm 초과하는 것

3.2 용도에 의한 구분

3.2.1 레저용

3.2.2 경기용

4. 안전요구사항

4.1 겉모양 KS G 5736의 3.1(겉모양)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4.1.1 겉모양은 흠, 덧붙임, 비틀림,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.

4.1.2 바퀴의 측면에는 주행 중 또는 넘어졌을 때 신체에 상해를 줄 만한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.

4.1.3 플레이트(Plate) 상면에는 발을 상하게 할 만한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.

4.1.4 신발은 바느질 상태 및 형태가 양호해야 한다.

4.2 구 조 KS G 5736의 3.2(구조)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4.2.1 본 체 롤러스케이트 선단에는 스토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스토퍼는 플레이트 수평 거리로

10 mm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. 다만, 경기용 및 발끝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은 제외한다.

4.2.2 슬라이드 레일 스토퍼를 접지하였을 때 수평면과의 각도는 25 ～ 35° 이어야 한다(다만, 경기용

은 제외).

4.3 성 능 KS G 5736의 3.3(성능)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4.3.1 주행시험 KS G 5736의 4.1 또는 이 기준의 5.2.1에 따라 시험시 원활히 주행하여야 하며 차축

의 휨, 바퀴의 이탈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.

4.3.2 압축 하중 시험 KS G 5736의 4.3 또는 이 기준의 5.2.2에 따라 시험시 차축, 플레이트, 바퀴에

사용상 고장의 파손, 벌어짐,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.

4.3.3 바퀴의 부착강도 KS G 5736의 4.2 또는 이 기준의 5.2.3에 따라 시험시 차축에 이상이 생기거

나 바퀴가 빠져서는 안 된다.

4.3.4 신발의 부착 강도 KS G 5736의 4.4 또는 이 기준의 5.2.4에 따라 시험시 사용상 고장의 파손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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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발의 치수(mm) 하 중(N)

260 이하

260 초과

2 800

4 200

신발의 치수(mm) 하중(N)

260 이하

260 초과

800

1 200

벌어짐,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.

5. 시험방법 KS G 5736의 4(시험방법)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5.1 겉모양 및 구조 육안 및 촉감으로 한다.

5.2 성능

5.2.1 주행시험 롤러스케이트는 KS G 5754의 6.6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-부속서 47-인라

인 롤러 스케이트 6.6에 따라 [표 1]과 같은 조건으로 실시하여 확인한다.

[표 1]

신발의 치수(mm) 하중(N) 속도(m/s) 시험시간(h)

260 이하 400 0.5 3

260 초과 600 0.5 3

5.2.2 압축 하중 시험 플레이트 상면에 수직 방향으로 [표 2]의 조건으로 압축 하중을 가했을 때의 상

태를 확인한다.

[표 2]

5.2.3 바퀴의 부착강도 차축으로부터 바깥쪽으로 [표 3]의 조건으로 잡아당겼을 때의 상태를 확인한

다.

[표 3]

5.2.4 신발의 부착강도 신발의 상체부와 바닥을 20 mm/min 이하의 속도로 500 N까지 인장 하중을

가하여 확인한다.

6. 표시사항

6.1 표시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십게 한

글로 표시하여야 한다.

6.1.1 제조연월

6.1.2 제조자명

6.1.3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

6.1.4 주소 및 전화번호

6.1.5 제조국명

6.2 사용상 주의 사항을 포장 또는 별도의 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.

6.3 별도의 조립 부품이 있는 경우 그 조립 요령, 사이즈 맞추는 방법, 보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

포장 또는 설명서 등에 표시하면 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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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정 :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 - 0034호(2007. 1. 24)

개 정 :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 - 0978호(2009. 12. 30)

개 정 :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 - 0176호(2012. 4. 25)

개 정 :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4 - 0420호(2014. 9. 1)

개 정 :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 - 686호(2015. 12. 30)

개 정 :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 - 033호(2017. 2. 8)

개 정 :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-0194호(2018. 6. 29)


